
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3]

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(제6조 관련)

1.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: 선박이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

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선 중인 경우에 한정하여, 연료유의

황함유량 0.1퍼센트(무게 퍼센트) 이하

2. 2022년 1월 1일 이후: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연료유의 황함유량

0.1퍼센트(무게 퍼센트) 이하


